
<총평>
이전에 출제된 문제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출제되었다. 박스형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되었
다는 것이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박스형 문제는 지문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풀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무려 12문제나 출제하였으니 놀라울 정도이다. 특히 평소에 접하지 
않는 판례나 내용이 대거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은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본다. 거저 
주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 

난이도가 하로 분류되는 문제가 19~20문제 정도이니 반 정도의 문제는 공부한 데서 답을 찿
을 수 있지만, 상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10여 문제이고, 중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너댓문제, 상 
혹은 중, 중 혹은 하로 분류되는 문제가 그 나머지이니 상부터 하까지 골고루 출제되었다. 그
러나 체감난이도는 더 심했으리라.

<민법총칙> 
15문제가 출제되었다. 20문제가 출제되리라고 보았는데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갔다. 그나마 
민법총칙은 문제가 비교적 쉬워 고득점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간혹 모르는 지문이나 판
례가 있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답을 찾을 수 있다. 14번과 같은 케이스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
제는 아니지만 수험생들은 평소에 연습하지 않는 종합문제이어서 당황하였을 듯하다.

<채권총칙>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서너
문제 정도 밖에 안된다. 평소에 다루지 않는 어려운 내용과 판례가 대거 출제되었다. 채권자
취소권이 2문제나 출제되고 그것도 어려운 판례가 출제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채권각론>
무려 15문제가 출제되었다. 각 분야별로 거의 출제되었다고 보면 된다. 특히 고용계약은 처음 
출제되었는데 문제도 어렵게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상에서 하까지 골고루 분포되었는데 그나
마 반 정도의 문제는 하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 난이도>
문제 난이도는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물론 본인의 주관성이 반영되므로 여러
분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

1. 하. 법인 정관 변경의 기본문제

2. 하. 종물의 기본 법리

3. 하. 법인의 불법행위의 중요판례

4. 하.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것을 알면 쉬운 지문. ③ 지문은 생소
하지만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5. 하. 기본판례.  ③ 지문은 생소하지만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6. 하. 8조의 내용

7. 중 혹은 하. 정답인 ①은 쉬운 판례는 아니지만 나머지가 도저히 답이 될 수 없기에 쉬운 
문제에 속하지만 모르는 판례가 정답이므로 중으로 평가한다.

8. 하. 악의자로부터 매수한 선의자도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면 쉽다. (⑤은 처음 출제된 판례
인데 조금 갸우뚱스러운 부분이 있다)

9. 중. 쉬운 문제이지만 소멸시효에 대한 케이스 문제라서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중으로 
평가한다.

10. 하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로 취급하는 중요판례

11. 하.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중요판례. ①지문은 생소하지만 답을 찾
는 데는 지장이 없다.

12. 중 혹은 하. 유언이 사후행위라는 것은 기본이지만 평소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보증은 428조의 2에 의하면 요식행위인데 이를 모르면 어렵게 느낄 수 있
으므로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13. 중. ㄱ, ㄹ은 옳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아니면 ⑤이다. 그런데 ㄷ이 틀렸다
는 것은 판례를 알아야 한다. ㄴ이 옳은 지문이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으로 분류한다.

14. 상. 처음 보는 케이스 문제. 지문이 길어서 체감 난이도는 상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강박에 의한 계약은 반사회질서나 비진의표시가 아닌 
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출
제하였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상으로 분류한다.

15. 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기본판례이다.

16. 하.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기본판례들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17. 중 혹은 상. 부담부분의 범위도 다르고 연대보증까지 같이 출제하여서 시간을 요하기 때
문에 중 혹은 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18. 상. 이행지체에 대한 어려운 판례들.



19. 하. ㄱ,ㄷ이 들어간 지문은 ⑤밖에 없다. ㄴ을 몰라도 답을 찿을 수 있으므로 하로 분류할 
수 있다.

20. 상.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일 어렵게 출제하였다.

21. 상 혹은 중. ㄱ, ㄷ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으므로 답을 쉽게 찿을 수 있지만 체감
난이도는 상일 것이다.

22. 상. 변제자대위에서 어려운 부분을 출제하였다.

23. 중. 채권양도에서 비교적 쉬운 지문을 출제하였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도 살짝 
비틀었으므로 어렵게 느낄 수 있다.

24. 중 혹은 하.  채무인수에서 평소에 다루지 않는 지문이 있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나머지 
네 지문이 평범하여 답을 찾을 수는 있다.

25. 중 혹은 하. 채권의 소멸에 대한 종합문제인데 상계판례가 워낙 중요하여 쉽게 답을 찿을 
수는 있다.

26. 하. 계약의 성립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을 출제하였다.

27. 하.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라는 것을 묻는 것이므로 쉽다.

28. 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기본내용이다.

29. 중 혹은 하. 제3자는 요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 출제되는 스
타일이다.

30. 상. 합의해지에서 ㄷ이 틀린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ㄴ을 알아야 답을 맞출 수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

31. 하. 증여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였다.

32. 하. 매매의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였다.

33. 하. ㄴ이 틀렸고 ㄷ은 옳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ㄱ 판례를 모르더라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34. 상. 고용계약을 이렇게 출제하다니.



35. 상. 도급에서 평소에 접하지 않는 내용과 판례를 출제하였다.

36. 중 혹은 하. 여행계약의 조문을 묻는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쉽다.

37. 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기본 조문이므로 하로 분류할 수 있다.

38. 중 혹은 하. 사무관리 의사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모르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
나 정답이 아닌 지문들은 중요 내용들이어서 답을 쉽게 맞출 수는 있다. 그
래서 중 혹은 하로 분류한다.

39. 상. 불법행위 중에서 묘한 판례들을 출제하였다. 쉽지 않다.

40. 상 혹은 중. 비채변제의 판례를 모르면 풀 수 없으므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향후 수험방향>
40문제로 문제수가 늘어난 뒤의 첫 시험인데 그 난이도 수준은 예상을 넘었다. 평소에 강의할 
때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불필요한 판례나 내용은 강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변리사시험 수준의 판례나 
내용까지 강의하여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민법 공부방향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시험이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판례를 출제한다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급에서 673조에 의한 해지를 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강의할 필요는 못 느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그 판례가 출
제된 것을 보고 놀랐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법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는 훨씬 높아질 
듯하다. 


